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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시설, 정화조)운영·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오수를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전기설비가 되어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관리기준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한 대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방류수 수질측정 대상과 주기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도는 1일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정화조시설을 6월마다 1회이상

1일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이상 200세제곱미터미만인 오수처리 또는 1일처리대상인원이 1천인이상 2천인 미만인 정화도는 연1회이

상 내부청소를 할것.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침전찌꺼기·부유물질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것.

1일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처리할것

건축물 철거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사전에 폐쇄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페쇄 시에는 정

화조 청소업체(미화사)에 연락하여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철거하거나,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합니다.

관련번규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시행규칙 제28조, 제 33조

위반자 벌칙: 최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가축분뇨배출시설

분야별정보 >  환경/산림 >  환경기초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http://www.gangjin.go.kr)

/www/part
/www/part/environment
/www/part/environment/basic
/www/part/environment/basic/wastewater
/www/part/environment/basic/excreta
/www/part/environment/basic/wastewater


(http://www.gangjin.go.kr)




	목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시설, 정화조)운영·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기준


